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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 changes of seeding work in Japan, the typical slope revegetation method, is possible

to divide into five periods as follows; 1) The early period after creation(1927-1948) 2) The spreading

period of modern revegetation work with manpower(1947-1958) 3) The spreading period of rapid

revegetation technique using exotic grasses with machineries(1959-1985...) 4) The spreading period

of rapid reforestation technique by fast growing species mainly using leguminous shrub

species(1986-1995…) 5)The developing period of nature restoration technique using endemic

arborous species(1996-) The evaluation basis of vegetated condition after slope seeding has been

described to a official guide book, “The Standards of Slope Stabilizing Works” It was mainly

revised three times after first edition in 1972, and also the point of evaluation basis changed from

the vegetation coverage to the density of woody plant through the 3rd period and the 4th period

Recently main purpose of slope seeding has been developing from the erosion protection to the

nature restoration in the current of the 5th period, and “The tentative guidelines of slope nature

restoration” was announced by The Slope Revegetation Section of Japanese Society of Revegetation

Technology in 2004. It was proposed the planning techniques of using suitable seeds/plants based on

the preservation level at the real each construction sites Consequently, at present the importance of

advanced monitoring methods for vegetation maintenance and plant sociologic survey to evaluate the

plant succession is increasing.

Key Words：The historical changes of seeding work, Evaluation, Guide book, Slope nature restoration,

Plant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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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본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면녹화수법인 파종

공은 그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면, 1) 파종공의 창

세기(1927～1948), 2) 근대녹화공의보급기(1949～

1958), 3) 외래초본을 이용한 급속녹화의 보급기

(1959～1985…), 4) 조기수림화 방식에 의한 콩과

관목림 형성의 보급기(1986～1995…), 5) 자생종

을 이용한 자연회복녹화의 발전 도상기(1996～)

로 대별된다(Yoshida & Morimoto, 2004, Yoshida,

2005).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 녹화공 시공후의

성적판정의 기준도 식피율 중시에서 성립본수

중시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법면녹화의 주요

한 목적이 침식방지에서 자연회복으로 진화하고

있고, 자연이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는 가를 판단

하는 적절한 방법을 일반화 해 가는 것이 급선무

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법면녹화와 시

공후의 성적판정방법의 변천(Yoshida, 2005), 법면

의 자연회복녹화의 기본적인 방안(Slope Revege.

Sec. of Jpn. Soc. Reveget. Tech., 2004), 및 파종공

에 의한 자연회복녹화 사례(Furuta 등, 2004;

Yoshida & Futura, 2004)를 소개한다. 이번 논문

발표가 한국의 자연회복녹화의 발전과 한일우호

관계에 공헌한다면 기쁘게 생각한다.

Ⅱ. 파종공의 역사적 변천

현재 일본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후층기재

취부공으로 대표되는 파종공은 1927년에 처음으

로 시도되어, 다양한 기술혁신이나 도입식물을

변화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파종공의

역사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종공의 창세기(1927-1948)

1927 조선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사방오리,

산오리나무, 아카시나무 등)

1939 사면혼파법의 실시(佐藤・小野, 1941)

2. 근대녹화공의 보급기(1949-1958)

1949 WLG와 TFK31F)가 도입됨.

1951 처음으로 외래초본이 녹화공에 사용됨.

1953 녹화공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

로 사용됨(倉田, 1959)

3. 급속녹화(조기전면녹화방식)의 보급기

(1959-1985…)

1959 시멘트 건을 이용한 기계화시공법의

개발(新田, 1959)

1973～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의 혼파에 관한

기초연구(堀江, 1973)

1976 무토양 암석지의 녹화를 가능하게 한

후층기재취부공의 개발(小田, 1976)

1982 [자연공원에 있어서의 법면녹화기준의

해설(환경청 자연보호국 감수)]

4. 조기수림화 방식의 녹화(콩과 관목림)의 보급

기(1986-1995…)

1986 파종공에 의한 조기수림화 방식의 녹

화의 제안(山寺, 1986)

[도로토공지침(사단법인 일본도로협회)]

에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의 혼파 게재

1990～후층기재취부공에 의한 상록활엽수 등

의 도입의 시도(吉田, 1990)

5. 조기수림화 방식의 녹화(자연회복녹화)의 발

전도상기(1996…)

　1996～파종공에 의한 복층구조의 식물군락

형성기술의 실증(吉田, 1998)

　1998 관공서의 지침 등에 파종공에 의한 수

림화가 서서히 게재되게 됨.

　1999 [도로토공지침(사단법인 일본도로협회),

1999]에 파종식물로 상록활엽수가 게재

　200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녹화식물의

취급에 관한 제언(녹화공학회), 2002]

　2004 [법면에 있어서의 자연회복녹화의 기본

적인 방안의 총괄(일본녹화공학회 사면

녹화연구부회), 2004]

　2005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에 관한 피

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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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시공 후 경과일수와 발아수

비 고
60일 120일

이상상태 5,000본 3,000본
발아직후부터 전면피복으로 보이는 상태(법면에서 10m

정도 떨어져서 법면전체가 [푸르게]보이는 것)

평 균 3,000본 2,000본

이 정도이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전면피복에 도달

한다(10m 이상 떨어져도 대체로 [푸르게] 보이고, 곳곳에

나지가 있다).

최 저 선 1,000본 800본
관리에 의해 전면피복이 가능한 한계(멀리서 봐도 법면의

반 정도밖에 [푸르게] 보이지 않는다)

(경과일수에서 본수가 감소하는 것은 초본 상호간 경쟁에 의해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고사체가 나오기

때문이다.)

표 1. 토공지침(1972년 초판)의 성적판정의 기준(전면파종일 경우의 표준 발아수(1m2당)).

(계절적으로 호조건의 경우)

Ⅲ. 녹화공 시공후의

성적판정방법의 변천

일본에서는 법면녹화(사면안정)의 설계/시공/

관리에 관한 공적인 지침으로서 [도로토공-법면

공/사면안정공지침-(사단법인 일본도로협회)](이

하 토공지침이라 함)이 있어서, 녹화공 시공후의

평가도 이 토공지침에 따라 행해진다.

토공지침은 1972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지

금까지 세밀한 수정을 제외하고 3회의 개정이 이

루어 졌다. 파종공은 상술한 역사적 변천에서 밝

혀진 것처럼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한 [급속녹화]

를 위한 기술로서 발전한 경위가 있기에, 토공지

침에 기재되어 있는 녹화공 시공후의 성적판정의

기준도 [급속녹화]에서 [조기수림화 방식의 녹화]

의 시대에 걸쳐 커다란 개정이 이루어 졌다.

토공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녹화공 시공후의

성적판정의 기준의 지금까지의 변천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1972년도판(초판 일본도로협회, 1972)

[급속녹화]의 시대인 초판에서는 성적판정은

밀도와 외견상 녹량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는 카페트상의 식생피복이 요구되었다(표 1).

2. 1979년도판(1차 개정판 일본도로협회, 1979)

1979년도판에서는 초판에 기재되었던 성적판

정의 기준은 그대로 이용되었지만 조사틀(25×

25cm)당 본수를 세서 환산하는 방법이 가필되어,

조사의 간략화가 이루어 졌다(표 2).

3. 1986년도판(2차 개정판 일본도로협회, 1986)

[조기수림화 방식의 녹화]의 시대인 1986년

개정판에서는 외래초본에 재래초본이나 목본식

물을 혼파한 경우의 성적판정의 기준이 병기되

어, 적용된 식생공에 맞는 밀도와 식피율에 의

해 성적판정을 하는 형태로 대폭 수정되었다

(표 3).

4. 1999년도판(3차 개정판：현행 일본도로협회,

1999)

현행의 1999년 개정판에서는 종래부터 채용

되어 온 초본식물의 밀도에 의한 성적판정은 폐

지되어, 목본군락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밀도와

식피율, 초본군락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식피율

에 의한 판정을 하는 형태로 더욱 수정되었다

(표 4).

이 배경에는 법면녹화공에 있어서 목본도입

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시공후의 성적판정에

서는 초기목표군락을 형성할 수 있는 가 아닌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입식물의 발아/생육상

황과 생육기반의 안정성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침투되어 온 것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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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5cm×25cm틀 안의 본수 1m2당

밀한 상태 300본 5,000본

보 통 180본 3,000본

성긴 상태 60본 1,000본

표 2. 토공지침(1979년 개정판)의 성적판정의 기준(시공 후 60일째의 발아수의 판정의 기준.

공 종 사용식물의 조합
평균성립본수의 범위(본/m2) 최저식피율

(%)

검 사 시 기

외래초본 재래초본 목 본 춘기시공 추기시공

종자살포공
외래초본 1,000전후 - - 80 시공후 60일 익년 5월초순

외래초본+재래초본 300～1,000 100～600 - 70 〃 〃

식생맷트공

(거적덮기)

외래초본 1,000전후 - - 80 시공후 60일 익년 5월초순

외래초본+재래초본 300～1,000 100～600 - 70 〃 〃

외래초본+재래초본+목본 200～1,000 100～600 3 50 〃 -

객토취부공

외래초본 1,000전후 - - 80 시공후 60일 익년 5월초순

외래초본+재래초본 200～600 100～600 - 60 〃 〃

외래초본+재래초본+목본 100～600 100～600 3 50 〃 -

후층기재

취부공

외래초본 600전후 - - 80 시공후 90일 익년 5월초손

외래초본+재래초본 100～300 100～300 - 60 〃 〃

외래초본+재래초본+목본 100～300 100～300 3 50 〃 -

주) ① 이 기준은 관동지방의 평야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북, 북해도, 또는 한랭고지에서의

추계시공에 있어서는익년 6월 이후에 검사를 한다.

② 식피율이란 법면을 식물이 피복하고 있는 면적율을 가리키고, 목측 또는 사진에 의해 판단한다.

③ 평균성립본수의 측정은 일반적으로는 25cm×25cm의 방형구에서 측정한 것을 1m
2
당으로 환산한다.

④ 목본류 배합의 경우는 원칙으로 해서 추기 시공은 하지 않는다.

표 3. 토공지침(1986년 개정판)의 성적판정의 기준(성립본수 및 식피율의 기준과 시간).

평 가 시공 3개월 후의 식생의 상태

목본군락형

可
식피율이 30～50%이고, 목본류가 10본/㎡이상 확인가능

식피율이 50～70%이고, 목본류가 5본/㎡이상 확인가능

판정보류

◦초종이 70～80%를 뒤덮고 있고, 목본류가 1본/㎡이상 확인가능. 이 경우

익년의 봄까지 상태를 본다.

◦개소에 발아가 보여지지만, 법면전체가 나지상태로 보이는 것, 이 경우에

는 1～2개월 상태를 본다(부적기 시공의 경우)

不 可

◦생육기반이 유망해서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음. 이 경우에는 재시공

한다.

◦초본식물의 식피율이 90%이상이고, 목본식물이 피압당하고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예초 후 상태를 보고 대책을 강구한다.

초 지 형

可
법면에서10m 떨어져서 법면 전체가 [푸르게]보이고, 식피율이 70～80%이

상인 경우

판정보류
1m

2
당 10 본 정도의 발아가 있지만 생육이 늦을 경우. 이 경우는 1～2개월

상태를 본다. 또 식피율이 50～70% 정도이다.

不 可

◦생육기반이 유망해서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재시

공한다.

◦식피율이 50% 이하일 경우

표 4. 토공지침(1999년 개정판)의 성적판정의 기준(파종후의 성적판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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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연회복녹화의 기본적 고찰

[자연회복]은 이전부터 법면녹화의 목적으로

주창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침식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지구 서미트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환

경]에 관련하는 다양한 법정비의 추진과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1995년에 [생물다양성 국가전

략]이 책정된 이후는, [자연회복]이 구체성을 띤

목표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러 법면에 대해서도

자연회복녹화가 요구되게 되어졌다.

일본의 환경관련시책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992　[지구 서미트 (유엔환경개발회의)]개최

1993　[생물다양성 조약]수탁, [환경기본법]제정

1994　[환경정책대강 (건설성)]책정

1995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책정

2002　[신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책정

2003　[자연재생추진법]제정

2005　[외래생물법]제정 예정 (6월)

이렇듯, 지구 서미트 이후, 세계규모에서의 여

론의 고조 안에서 환경시책은 추진되기 시작하

였지만, 녹화공의 현장에 있어서 설계/시공 레벨

에서는 환경시책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녹화

수법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은 채,

실시단계에 돌입했다. 그 결과, 사업/현장 별로

[자연]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그 현장의 모습

만을 정비하는 것이 실체가 되어, 개중에는 이미

지 만이 선행하여 실시불능의 계획/설계가 행해

지고 있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일본녹화공학회의 사면녹화연구부회에서는 이

러한 법면녹화현장의 실태를 감안하여, 침식방

지만이 아닌 자연경관의 수복이나 자연생태계의

회복 등 사회적요망이 강한 다양한 목표의 실현

을 지향한 [자연회복녹화]의 방안에 대해 2000년

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2004년에 [법면녹화에 있

어서 자연회복녹화의 기본적인 고찰의 총괄]로

서 제안을 하였다. 한편, [자연회복녹화]는 한마

디로 말해도, 각자가 가진 이미지는 크게 다르

다. 거기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 그 것이

[원생의 자연]에서 [이차림의 자연],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에 이르기 까지 커다란 격차를 가지

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이라는 단어에서

받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한

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

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법면녹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생의 자연]과 같은 자연도가 높은 곳은

적고, 차라리 이차림/인공림으로 이용되어 온 삼

림, 즉 이차적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거

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총괄에 있어서 자연회복녹화를 하

는 경우의 [자연]이란 주로 시공 대상지 주변의

이차적자연을 가르키는 것으로 하고, 토목공사

등에 의해 조성된 법면에 대해서 주변의 이차적

자연과 어울리는 식물군락 (사회),경관의 회복/

복원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녹화목표]로 하여,

그에 도달가능한 [초기녹화목표]를 완성시키는

수법 전체에 대해 총괄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연회복녹화를 하는 위에서 특히 중

요한 1) 자연회복의 흐름, 2) 환경구분 (보전수준),

3) 초기녹화목표의 설정의 방안에 대해 해설한다.

1. 자연회복녹화의 흐름

자연회복녹화는 1) 계획단계에서의 환경구분

과 초기녹화목표의 설정, 2) 초기녹화목표를 만

족하는 설계/실시, 3) 녹화목표로 이끌기 위한 관

리의 세 개의 기둥으로 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조기에 회복, 수복하기에는 환경

구분 (보전수준)과 초기녹화목표의 설정부터 식

생관리까지 일관된 방안에 근거하여 설계와 시

공을 할 필요가 있다. 녹화목표로 하는 식물군락

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현장 면피의 녹화가 되

고, 자연회복이나 환경보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

은 녹이 형성되는 위험성이 높다. 또한, 시공 후

2～3년에 쇠퇴해서 나지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식물군락이 형성되는 등, 반대로 환경

의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자연회복녹화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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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단계
(1)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 (보전수준)의 설정

(3) 초기녹화목표의 설정

2) 설계단계
(1) 상세조사

(2) 도입식물의 시장조사

(3) 도입식물의 선정

(4) 녹화기초공, 식생공의 설계(서식지의 정비)

3) 실시단계
(1) 시공

(2) 준공검사(녹화공 시공후의 성적판정)

4) 관리단계
(1) 식생유도관리(초기녹화목표 군락이 완

성될 때까지 실시)

(2) 감시적 관리(순응적/적응적으로 최종녹

화목표 군락으로 이끔)

2. 환경구분(보전수준)의 설정

녹화공의 검토에 있어서는 우선, 최초에 시공대

상지나 주변지역의 자연/사회환경에 알맞게 환

경구분(보전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녹화의

대상이 되는 입지는 자연환경이 풍부한 자연지

역부터 도시근교까지 다양하다. 녹화공의 검토

에 있어서는 우선, 시공대상지에 알맞은 환경구

분을 설정하는 것에 의해 초기녹화목표, 사용식

물, 식생관리수법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법면의 자연회복녹화에 있어서는 시공

대상이 되는 법면에 대해, 각각의 사업별로 지역

의 자연생태계의 상황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자

연생태계의 사회적/문화적 자리매김 등을 조사

한 다음에 환경구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구분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1) 환경구분1：지역성계통만에 의한 자연회

복을 꾀하는 장소

2) 환경구분2：지역성계통～자생종(지역구분

내)에 의한자연회복을 꾀하는 장소

3) 환경구분3：지역성계통～자생종(국내)에 의

한 자연회복을 꾀하는 장소

4) 환경구분4：자생종이나 이입종에의한 경

관의 회복을 꾀하는 장소

3. 초기녹화목표의 설정

녹화목표에는 최종녹화목표와 초기녹화목표

가 있지만 녹화공에서 성립시키는 대상이 되는

것은, 시공대상지의 기상조건, 입지조건, 주변환

경 등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설정된 초기녹화목

표 군락에서 최종녹화목표에 조기에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초기상태의 식물군락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초기녹화목표란 시공대상이 되는 법면에 대해

서 최종녹화목표에 적절히 유도하기 위해서 녹

화공에 의해 형성시키는 선구수종을 주체로 한

식물군락이다. 초기녹화목표는 [초기목표 군락

의 주 구성종]과 [초기목표군락의 외관에 의한

타입]의 두가지 점으로 설정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천이중/후기종이란 선구

수이외의 비선구적인 식물이고, 식생천이 중후

기종～극상종의 식물을 총칭한다. 법면녹화에

서는 잡싸리, 족제비싸리, 사방오리 등의 비료

목이 지금까지 폭 넓게 사용되어 왔다. 천이중/

후기종은 이러한 군락의 다음 단계에 자연침입

하는 주로 중력/자동살포, 동물살포의 목본류가

해당한다.

1) 초기녹화목표 군락의 주구성종
(1) 초본종：초본식물 주체의 군락

(2) 선구수종：선구수나 비료목 주체의 군락

(3) 천이중/후기종：선구수종 및 후기에 출

현하는 수종이 혼합된 군락

2) 초기녹화목표 군락의 외관에 의한 타입
(1) 초원형：초원상의 군락

(2) 관목림형：법면에서 수고 2～3m정도로

성장하는 목본군락

(3) 중/교목림형：법면에서 수고 4～5m정도

이상으로 성장하는 목본군락

Ⅴ. 자연회복녹화사례의 소개

일본국내에 있어서의 시공사례 가운데 후층기

재취부공(공법명：사면수림화공법)에 의한 자연

회복녹화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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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山口県(야마구치현)의 사례

녹화목표：선구수종(관목림형)

시공시기：2002년 3월

지질과 구배：사암(1：0.4)

적용공법：철망설치＋법틀공＋후층기재취부

공(7cm두께)

2. 三重県(미에현)의 사례

녹화목표：천이중/후기종(관목림/중 교목림형)

시공시기：1989년 4월

지질과 구배：사암/혈암의 호층(1：1.0)

적용공법：철망설치＋후층기재취부공(6cm두께)

3. 岩手県(이와테현)의 사례

녹화목표：천이중후기종(중교목림형)

시공시기：1990년 11월

지질과 구배：자갈 섞인 흙(1：1.2)

적용공법：철망설치＋후층기재취부공(3cm두께)

4. 長崎県(나가사키현)의 사례

녹화목표：천이중후기종(중교목림형)

시공시기：1996년 2월

지질과 구배：안산암(1：1.2)

적용공법：철망설치＋후층기재취부공(5cm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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